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   안    설    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
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서울 도심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개발 수요가 집중된 지역으로, 이를

정비하고도시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울시는일반상업지역내 정비사업에

한해 일반 용적률보다 높은 800%까지 적용을 허용해 왔습니다.

○ 그러나 2024년 10월 14일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따라 서울

도심 일반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본 용적률이 종전 600%

에서 660%로 상향 조정된 반면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

용적률 상한은 여전히 800%로 유지되고 있어, 정비사업 촉진 및 다른

사업과의 형평성을고려시용적률완화의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 도심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최대

880%까지 허용되지만,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800%에

제한되어 동일 용도지역 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

○ 이에 본 개정안은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

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현행 800%에서 880%로 상향하여, 도심부의

정비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강북·강남 간 균형발전 및중심지기능고도화를

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, 본 개정안이

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